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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관련 국토교통부 해석 알림 [알림 2020-008]

        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 2.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-1871 (2020.03.09.) 관련입니다.

         3.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제1

항의 단서 중 ‘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

“을”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’로 해석함을 알리오니, 해당사

항을 귀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 조항

제13조(공사기간의 연장) ① "갑"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의  사태등 "을"의 책임이 

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"을"은 공사기간연장을 "갑"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등  추가경비는 제18조의 

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.

제23조(지체상금) ① "을"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

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"지체상금"이라한다)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

만, 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, 기타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

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붙임 : 국토교통부 공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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